
   금융위원회
보 도 참 고 자 료

보도 일시 배포 시 배포 일시 2022. 6. 27.(월) 18:00

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팀  장 송병관 (02-2100-2690)

<총괄> 기업회계팀 담당자 사무관 허남혁 (02-2100-2695)

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-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(6.27.) 조치 의결-

주요 내용

□ 증권선물위원회는 6월 27일 제12차 회의에서,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

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티에스텍㈜에 대하여 감사인지정, 담당임원 

면직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   ※ 비상장사인 티에스텍㈜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

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(위탁감리위원회)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

조치를 이미 의결하였습니다.

□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등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을 

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(위탁

감리위원회)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旣의결하였습니다.

  ※ 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팀  장 송병관 (02-2100-2690)

<총괄> 기업회계팀 담당자 사무관 허남혁 (02-2100-2695)

<공동>
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자 본부장 한진희 (02-3149-0361)

심사감리본부 담당자 팀  장 유진아 (02-3149-0354)

<공동>
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자 본부장 조점호 (02-3149-0353)

품질관리감리본부 담당자 팀  장 송하식 (02-3149-0365)

     



(붙임)

조사․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(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2.6.27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

티에스텍㈜

결산기 : 2015.12.31.
2016.12.31.
2017.12.31.
2018.12.31.
2019.12.31.
2020.12.31.

비상장법인

업종 :자동차 및
트레일러
제조업

【회사】

①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 과소계상
(‘15년 9,905백만원, ‘16년 8,285백만원,
‘17년 6,239백만원, ‘18년 3,753백만원,
‘19년 2,010백만원, ‘20년 121백만원)

- 회사는 거래처의 장기간 누적 손실(완전자본잠식)
및 실질적인 영업의 중단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
매출채권과 선급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
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대손
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음

②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과소계상
(‘15년~’19년 7,582백만원, ‘20년 7,241백만원)

-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손상차손의 객관적인
증거가 있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매도가능
증권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매도가능증권과
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

회 사 :

- 과징금

※회사및회사관계자에
대한 과징금 부과는
향후 금융위원회에서
최종결정될예정

- 감사인지정 2년

- 담당임원 면직권고
및 직무정지 6월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)



(단위 : 백만원)
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

티에스텍㈜ 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

①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(‘15년 9,905백만원, ‘16년 8,285백만원,
‘17년 6,239백만원, ‘18년 3,753백만원,
‘19년 2,010백만원, ‘20년 121백만원)

- 회사는 거래처의 장기간 누적 손실(완전자본잠식)
및 실질적인 영업의 중단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
매출채권과 선급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
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
감사인은 매출채권과 선급금의 회수가능성에
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
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

② 매도가능증권 손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(‘15년~’19년 7,582백만원, ‘20년 7,241백만원)

-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손상차손의 객관적인
증거가 있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을
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인은 매도가능증권
손상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
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

대영회계법인:

- 손해배상공동기금
추가적립 30%

-티에스텍㈜에 대한
감사업무제한 2년

하나회계법인:

- 과징금

※감사인에대한과징금
부과는향후금융위원회
에서최종결정될예정

-손해배상공동기금
추가적립 30%

-티에스텍㈜에 대한
감사업무제한 2년

공인회계사 : 1인

- 티에스텍㈜에 대한
감사업무제한 2년

-주권상장·지정회사
감사업무제한 1년

-직무연수 8시간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)



(단위 : 백만원)
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

회계법인 새시대 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

①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 위반

- 감사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OOOOOOO㈜
(이하 ‘회사’)의 제47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
실시함에 있어, 회사의 제44기부터 제46기까지
업무수행이사였던 공인회계사 OOO에게 업무
수행이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외부
감사법에 규정된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
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(위반연도: ‘18년(제47기))

공인회계사 : 1인

- OOOOOOO㈜에대한
감사업무제한 2년

-주권상장(코스닥․
코넥스 상장 제외)․
지정회사 감사업무
제한 1년

-직무연수 8시간

공인회계사 : 1인

- OOOOOOO㈜에대한
감사업무제한 1년

-주권상장(코스닥․
코넥스 상장 제외)․
지정회사 감사업무
제한 1년

-직무연수 6시간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)


